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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

국가·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통한 시험항목의 자료제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

대상물질 : Linalool(Cas No.78-70-6)
시험항목 : 활성슬러지 호흡저해

등록제출자료 생략의 사유

(출처명) 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는 OECD SIDS 초기평가 보고서(SIAR: SIDS Initial 
Assessment Report for 14th SIAM, 2002)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.
(주요 종말점 및 결과값과 주요영향) Linalool(CAS No.78-70-6)의 활성슬러지 호흡저해에 대한 
EC50(30분) 값은 > 100 mg/L(활성슬러지)(GLP)로 기술되어 있습니다.
(생략 시험항목) 해당결과를 통해 활성슬러지 호흡저해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6호의2에 따라 Linalool(CAS 
No.78-70-6)의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시험 자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.

증명자료
 생략사유의 증명자료로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의 국문요약을 참고로 제시합니다.  

<표>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시험결과(요약)
    출처: SIDS Initial Assessment Report for 14th SIAM [2002], 84~86쪽

No. 자료개요 및 시험방법 시험결과

1

- 자료의 성격: 주요자료, 요약서
- 신뢰도(결과도출방법 등): 신뢰도 1(valid without r

estriction)
- 근거(인용): OECD SIAR 보고서 활성슬러지 호흡저

해 평가 자료로 인용
- 시험방법: OECD Guide-line 209 "Activated Slud

ge, Respiration Inhibition Test"
- 노출방법: 30분 시험
- GLP 준수여부: GLP 준수
- 시험물질 정보: Linalool(CAS No.78-70-6)
- 시험종 정보: 활성 슬러지
- 시험용량: 100.7, 32.22, 10.07, 3.22, 1.01 mg/L

- 종말점 및 결과값: EC50 > 100 mg/L

2 - 자료의 성격: 보조자료, 요약서 - 종말점 및 결과값: EC50 > 100 mg/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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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(원문 페이지 발췌)]

시험결과 표(또는 내용)

No. 자료개요 및 시험방법 시험결과
- 신뢰도(결과도출방법 등): 신뢰도 4(not assignable, 

Reliability is probably better than 4 but avail
able test report is incomplete)

- 근거(인용): OECD SIAR 보고서 활성슬러지 호흡저
해 평가 자료로 인용

- 시험방법: OECD Guide-line 209 "Activated Slud
ge, Respiration Inhibition Test"

- 노출방법: 30분 시험
- GLP 준수여부: GLP 준수
- 시험물질 정보: Linalool(CAS No.78-70-6)
- 시험종 정보: 활성 슬러지
- 시험용량: 0, 96, 304, 912 mg/L

(measured/nomina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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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결과의 결론


